
보 도  료

범 에 한 징 결  가 취득한 법재산 등에 3

하여 집행할 수 도록 규 한 공 원범죄에 한 ‘

몰수 특례법 항에 한 헌 청 사건’ 

헌가 공 원범죄에 한 몰수 특례법 헌 청[2015 4 9 2 ]

 고   [ ] 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 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헌법재 는 재   견 로 특 공 원범죄  범 에 2020. 2. 27. 6:3 , 

한 징 결  범   가 그  알면  취득한 법재산 및 그

로 터 래한 재산에 하여 그 범    상 로 집행할 수 도록 

한 공 원범죄에 한 몰수 특례법 법  로 개‘ ’(2013. 7. 12. 11883

 것 는 헌법에 반 지 않는다는 결  고하 다) 9 2 . 합헌[ ]

에 하여는  항  법 차원 에 반하여 헌법에 반 다는 재  

애 재  재  진  반 견  다, , .

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2020. 2. 27.

헌법재  공보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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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건개요

○ 울 앙지 검찰청 검사는  사건 지가 , ◆◆ 직 통   아(

들   리   채  타   매수한 )

것  공 원 죄에 한 몰수 특 에  한 재산에 해당하고‘ ’ , 

청신청  그러한  알   취득하  , 2013. 8. 19. 

공 원 죄에 한 몰수 특 사   항  근‘ ’ 9 2, 477 4

거   징 재  미납 징  체납액  하여  사건 지  

 압 하 다 하  사건 압  처 라 한다( ‘ ’ ).

○ 청신청   사건 압  처 에 복하여 사  2013. 12. 11. 489

에 라 재  집행에 한 신청  하 고 그 재  계   , 

공 원 죄에 한 몰수 특  2014. 9. 24. ‘ ’(2013. 7. 12. 11883

 개  것  같    에 하여 헌 심 청신) 9 2 2

청  하 다 에 청 원  . 공2015. 1. 20. ‘ 원 죄에 한 몰수 특 ’ 

에 하여 헌 심  청하고 같    에 한 9 2 , 2

헌 심 청신청  각하 다.

 심판대상

○  사건 심 상  공 원 죄에 한 몰수 특  ‘ ’(2013. 7. 12. 

 개  것 하 심 상 항 라 한다 가 헌 에 11883 ) 9 2( ‘ ’ )

는지 여 다.

심 상 항  [ ]

공 원 죄에 한 몰수 특   개  것  (2013. 7. 12. 11883 )

재산 등에 한 징  징    가 그 9 2( ) 6

 알  취득한 재산  그  래한 재산에 하여 그   

 상  집행할 수 다.

항[ ]

공 원 죄에 한 몰수 특   개  것(2009. 11. 2. 9812 )

 에  사 하는 어  뜻  다 과 같다2 ( )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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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 공 원 죄 란 다  각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해당 죄  다  1. “ ” [

죄가 에  상상  경합 계  경우에는 그 40 ( ) 想像的 競合「 」 

다  죄  포함한다  말한다] .

가  지  죄. 129 132「 」 

나 계 계직원 등  책 에 한   는 . 2 1 · 2 4「 」 

같    는 에 규  사람  보  그 계사  ( 1 2

 처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에 규  사람  고 는 지 단체) ( ) 國庫

에 실   것  알 도 그 직 에 하여 한  죄355「 」 

다 특 죄가 처  등에 한    죄. 2 5「 」 

수 란 특 공 원 죄  죄행  얻  재산  말한다2. “ ” .

수 에  래한 재산 란 수  과실  얻  재산3. “ ” ( ) , 果實

수  가  얻  재산 들 재산  가  얻  재산 등 수  , 

변 거나 식 어  재산 수  수 과  없는 재산과 합(

하여  변 거나 식  경우에는 수 에  비   한 한다)

 말한다.

재산 란 수 과 수 에  래한 재산  말한다4. “ ” .

징 재산  몰수할 수 없거나  항에 라 몰수하지 아니6 ( ) 3 2

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  에게  징 한다( ) ( ) .價額 追徵

결정주문 

   공 원 죄에 한 몰수 특   개  것(2013. 7. 12. 11883 ) 

는 헌 에 지 아니한다9 2 .

이유의 요 

 차원   여  극 - 

심 상 항   가  실  보 하고 재산  철 한 ○ 

수  통해 공직사    근원  거하는 것 다. 

심 상 항  에게 죄가   에 하여 사  3 3○ 

재  가하는 것  아니라 특 공 원 죄  한 에 한 징 결  집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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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 상  가 취득한 재산 등에 지 하여 에게  한3 3

책  과하는 것 다.  사 결  집행에 한 차  어떻게 할 

것 지는  에 하는 사항 므 , 심 상 항에 라  

징 결  집행함에 어  사 차  같  엄격한 차가 다고 보

는 어 다. 

심 상 항에  징 결  집행  그 질상 신 과 행  하○ 

는 에게 징 결  집행사실  사 에 통지하거나 견  , 3

 주게  가 다시 재산 등  처 하는 등  하여 집행  3

 달 할 수 없게  가능  다 라  심 상 항  에 . 3

하여 특 공 원 죄  한 에 한 징 결  집행하 에 앞  3

에게 통지하거나 견  진술할  여하지 않  에는 합리  

가 다.

나아가 는 심 상 항에 한 집행에 한 검사  처  당함  3○ 

 재  고한 원에 재  집행에 한 신청  할 수 다 사(

 한 는 각 집행 차에   통해 복하는 등 사후489 ). 3

 심 상 항에 한 집행에 하여 다  수 다. 

라  심 상 항  차원 에 다고 볼 수 없다.○ 

 재산  해 여  극 - 

특 공 원 죄  에 한 공  할  가 그  알  3○ 

재산  취득한 사실  진 경우에는 공 원 죄몰수 에  한 에 

라 에 한 몰수 결  해당 재산  몰수할 수 나  같3 , 

 사실  알 수 없는 경우에는  재산  몰수하는 것  가3

능하다 검사는  상  채 취 에 한 사해행 취  . 3

하여 재산   책 재산  복한 후 에 한 징 결  집

행할 수  것 나 채 취  행사하  한 건  비하지 못하여 , 

재산  원상 복할 수 없는 경우가 재한다  죄수 닉규  . 3

 공 사실  하여 해당 사 차에   직  재산3

 몰수하거나 그 가액  징할 수 나 에 한 처  하게 , 3

루어지는 경우에는 처 사실 체가 드러나지 아니한 채 에 한 공 시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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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어  재산  몰수하거나 징할 수 없는 상 도 3

 생할 수 다 결  행 상  다  차만 는  특 공 원. 

죄  취득한 재산  그  아는 에게 처 함  사실상 3

재산  그  보 하게 는 상태  시 할 수 없는 당한 결과가 

생하게 다.

심 상 항  그 집행 상  특 공 원 죄  죄행  얻  재산과 그○ 

 비   한 함   달 하  해 필 한  

내에 만  재산  한하고 다3 . 

앞  본  같  집행  신 행  하여 사  통지 등  차  ·○ 

마 하  어 운 득 한 사 가 재하는 가 사후  심 상, 3

항에 한 집행  다  수 는 차가 보 어 는  등  합  

고 하 원  사  여 없   귀 재산에 하여 에 한 징, 3

결  집행할 수 도  규 한 만  심 상 항  해   원

에 다고 보 도 어 다.

특 공 원 죄  취득한 재산  철 한 수  통하여 가  실○ 

 보 하고 공직사    근원  거하고  하는 심

상 항   우리 사 에  매우 한 미  지닌다 심. , 

상 항  하여 는 그  알고 취득한 재산  그  3

래한 재산에 하여 집행  게 는 그 는  특 공 원 죄  , 

죄행  얻  재산과 그 재산에  비   한 고 는 사후, 3

 집행에 한 원  단   수 다 그 다  심 상 항  . 

하여 가 는  심 상 항  달 하고  하는 공 보다 3

하다고 보  어 우므 심 상 항   균  원 에도 지 , 

않는다.

라  심 상 항  과 지원 에 하여 재산  해한다고 볼 수 없○ 

다.

반대의견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 ( , , )

심 상 항에 하여 집행  는 는 에 한 사 재 에 하여 3○ 

고지 거나 그 재 차에 참가할  가지지 못함   재산,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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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징  집행 는 단계에 러 도 사 에  고지 거나 청 차에

 견  진술할 수 는 차 여 지 못한다   가 죄 . 3

후 그  알 도 재산  취득한 경우에 어  징  몰수에 비해 

신 한 차나 행  가 특별   실하거나 징집행  상   , 

  몰수  경우보다  크다고 볼 근거  견할 수 없 에도 3

하고 공 원 죄몰수 에 라 에 하여 몰수할 경우 에게 , 3 3

는 에 한 사 재 에 하여 고지   내지 그 재 차

에 참가하여 진술할 수 는  등도 심 상 항에 한 징집행에는 

 마 어 지 않다.

가  재산에 한 징집행에 맞는 징보 차   마 하3○ 

사 고지나 청  등  보 하 도 가 집행  탈하는 것  사 에 , 3

지할 수 다 라  집행  함 나 행  가 사 고지나 청. 

차  재  당 하는 가  수는 없다. 

징  몰수에 신하는 처 므  에 하여 평가하여야 함에도 하고, ○ 

는 심 상 항에 하여 신  재산에 징집행  당하  에 징3 ‘

집행  공 원 죄몰수   건  하여 한지 여 에 하여 ’

 단    가지지 못하므 심 상 항   , 3

재 청  한한다. 

한 심 상 항  에게  몰수 징 탈 나 재산 닉  3 ·○ 

하게 하고  하는 고 가 없는 경우에도 징  집행  허 하고 재, 

산  래한 재산도 그 집행 상  삼   재산  3

한한다. 

나아가 심 상 항  검사에게 한 재량  여하고 어 검사는 , ○ 

 아닌 에게  징  집행할 수 고 복수  가 3 , 3

 재산  취득한 경우에는 그 들  누 에게  징집행  할 3

것 지도  할 수 다. 

재 집행에 한 신청 사   통상  재 차 는 달리 ( 489 )○ 

원    함  없  만 결 할 수 어 징  집3

행  당한 에게 견진술   하게 보 하지 못한다 한 징3 . 

 집행  료  후에는 신청  허 지 않는 다가 신청에는 집행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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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 도 없어 집행  신 하게 결 는 경우에는 에 한계가 다, .

결  죄 후 그  알지 못한 채 재산 등  취득한 경우에 과하여 ‘○ 

 징  당할 경우가 아님에도 검사가 공 원 죄몰수    3 3

징 건  갖  경우라고  단하여 징집행  한 경우 에는 ’

 피해  는  가 생할 수 다3 .

라  심 상 항  차원 에 어 헌 에 다.○ 


